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4. 24.>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

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

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